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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

제 3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4나77  해 상( )

원고, 항 ○○

피고, 피항 주식 사 △△△

 사내 사 □□

1 심 결 지 원 2013. 11. 29. 고 2013가 69867 결

변   결 2014. 4. 18.

 결  고 2014. 5. 23.

주 문

1. 1심 결  아래에  지  하는 원에 해당하는 원고   취 한다.

   피고는 원고에게 2,900,000원  에 하여 2013. 8. 22.  2014. 5. 23. 지는 

연 5% , 그 다  날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비 에 한 원  지

하라.

2. 원고  나 지 항  각한다.

3. 비용  1/2  원고가, 나 지 1/2  피고가 각 담한다.

4. 1항  원지   가집행할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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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 항소취지

1심 결  취 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,600,000원  에 하여  사건  

본 달  다  날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비 에 한 원  지 하라.

이 유

1. 사실

  가. 원고는 2012. 6. 27. 피고    **주택 *** ( 하 ‘  사건 동산’

라 한다)에 하여 차보  8,500만 원, 차 간 2012. 7. 27.  2014. 

7. 26. 지  하여 차하  하는 내용  차계약( 하 ‘  사건 차계약’

라 한다)  체결하  원고가  지 하  피고가  사건 동산에 각 2012. 3. 

30. 마쳐진 등 (  심××,  1억 2,000만 원)   에 

한  근 당 등 (채  심××, 근 당  ○○○신용 동 합, 채

고액 1억 2,000만 원)  말 하여 주  하는 특약( 하 ‘  사건 특약’ 라 한다)

 체결하 고,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 2012. 6. 27. 500만 원, 같  달 30. 350

만 원  각 지 하 다.  

  나. 원고가  사건 차계약에 라 2012. 7. 30. 피고에게  7,650만 원  지

하 에도 하고 피고는 특약에  약 한 등    근 당

등  말 등  행하지 않았고, 원고는 피고   사내 사 □□

에게 2012. 8. 31., 2012. 9. 1.  시지 등  수차 에 걸쳐  사건 특

약상  행할 것  하 지만 피고가 계  행하지 않  2012. 9. 3. □

□, 개업  ××, ○○  사 죄  고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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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그럼에도 하고 피고가 계   사건 특약상  행하지 않  원고는 

2012. 10. 15. □□에게 채 행    사건 차 계약  해 한다는 내

용  시지  보내고는 2012. 10. 18.경 피고  리 에게  사건 동산  비

  식  에 한 비  알 주고는 2012. 10. 20.경  사건 

동산에    ***  사하 다.

  라. 피고는 2012. 10. 17.   근 당 등  말 하 고, 2012. 10. 23. 

 등  말 하 다.

    [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7, 9, 10 ,  2  각 재, 당심 

원에 한 사실, 변  체  취지

2. 단

  가. 당사  주

    1) 원고  주

      피고  채 행  하여 원고가 차계약  해 하고 사  가게 었

므 ,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 사건 동산  사   비용 270만 원   

사건 동산에  다  거주지  사갈  비용 260만 원,  사건 차계약  공

개사 수수료 30만 원  합계 560만 원  지 하여야 한다.

    2) 피고  주

      원고  피고 사   사건 차계약  차 목  사용·수  목

 하는 계약  피고가  사건 특약  행하지 않았다고 하 라도 계약목  달

하지 못하 다고는 볼 수 없는 , 피고  채 행  하여 계약  해 었다

고 보  어 우므  피고에게 해 상책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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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채 행  한 계약  해

    갑 1, 6 ,  2  각 재  변  체  취지에 하 , 원고는  사

건 차계약 당시  사건 동산  목  한 고액     근 당

 어 는  알고 었  사실, 원고는 에도 차보  수 

 큰 어 움  겪  경험  어 피고에게  사건 특약  가할 것  하 고, 

피고는 원고   같   수용하여  사건 차 계약  특약사항란에 

러  사건 특약  가한 사실,  사건 차계약 에는  또는 차  계약

상  내용에 하여 행할 경우 상  행한 에 하여  고하고 

계약  해 할 수 , 에  해 상  청 할 수 다는 규  는 사실

(다만 원고가  고한 것  아니므   규 에 하여 계약  해 는 것  

아니다)  할 수 는 ,  사실  사실에 하   사건 특약에  

피고  는 단순한 수  채 가 아니라  사건 특약  없었 라  원고가  사

건 차계약  체결하지 아니하  것 라고 여겨질 도  주  채 라고 볼 것

고,  같  에 하여 원고  피고 사 에 사  합 가 었다고  상당하다.

   한편 피고는 원고가 차보   지 하 에도  사건 특약에  

 행하지 않  사실, 원고가 늦어도 2012. 8. 31.에는 피고에게  채  행할 것

 고한 사실, 피고가 계   사건 특약상  행하지 않  원고는 상당한 

간  지난 2012. 10. 15. □□에게 채 행    사건 차계약  해

한다는 내용  시지  보낸 사실  앞  본  같 므 ,  사건 차계약

 피고  주  채 에 한 행지체  하여 하게 해 었다고 볼 것 다.

  다. 해 상책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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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갑 9, 10  각 재에 하  원고가  사건 동산에  다  거주지  

사갈  비용 260만 원,  사건 차계약  공 개사 수수료 30만 원  지 한 

사실  할 수 고, 피고  채 행  하여  사건 차계약  해 었

 앞  본  같 므 ,  사실에 하  피고  채 행과  사건 

차계약  체결하는  지 한 비용  원고가 약  차 간  만료  에 다  

거주지  사함  생한 비용 상당  해 사 에는 상당 과 계가 다고 볼 

것 므 , 피고는 원고에게  사비 260만 원  공 개사 수수료 30만 원  합계 

290만 원  에 한 지연 해  지 할 가 다.

    다만, 원고가  사건 동산  사  하여 지 한 사비 270만 원  피고

 채 행  없었 라도 거주지  해야 했  원고 는 어차피 지 하여야 했

 비용 므 , 피고  채 행  하여 생하 다고 볼 수 없는 , 원고   

 주   없다. 

3. 결

  라  피고는 원고에게  290만 원  에 하여  사비 등  지  후

 원고가 하는  사건  본 달  다  날  상 한 2013. 8. 22.

 피고가 행    에 하여 항쟁함  상당한 당심 결 고  

2014. 5. 23. 지는 민 에  한 연 5% , 그 다  날  다 갚는 날 지는 

진 등에 한 특 에  한 연 20%  각 비 에 한 지연 해  지 할 가 

다. 

  그 다  원고  청 는    내에   어  용하고 나 지 청

는  각하여야 할 것 , 1심 결   결   달리한  당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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므  원고  항   아들여   원에 해당하는 원고   취 하

고 피고에 하여   원  지  하 , 1심 결  나 지  당하

므  원고  나 지 항 는  없어  각하  하여, 주 과 같  결한다. 

재       사

            사 경

            사 민수


